
 2023년 우수제품 지정계획 변경 공고

 2023년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.

※ 변경내용 요약(공고내용 내 파란색 글씨 부분) 

 ➊ 개정된 ｢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｣ 적용(조달청 고시 
제2023-13호(‘23. 6. 1.)에 의함

 ➋ 우수제품 위탁업무를 조달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전환함
(‘23. 7. 1.)에 따라 서류제출처 및 지정계획 등 변경

 ❸ 국정원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변경(영상정보처리기기 TTA 보안
인증 의무화)에 따른 유의사항 알림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3. 6.  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 달 청 장  

1 지정대상

 о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」(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) 제1항 

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「우수조달물품 

지정관리 규정」 제4조에 해당하는 제품

2 신청서류 제출기간

회 별 제 출 기 간

제1회 2023. 01. 09. ～ 2023. 01. 27.

제2회 2023. 04. 03. ~ 2023. 04. 21.

제3회 2023. 07. 03. ~ 2023. 07. 21.

제4회
2023. 09. 04. ～ 2023. 09. 22.(기존)

⇒ 2023. 10 04. ～ 2023. 10. 27.(변경)

※ 「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」 제4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제품의 

지정신청 및 심사 일정은 동일한 기간 동안 진행됩니다.



 о 제품설명 및 심사시간 : 23분(발표 10분, 기술설명 3분, 질의응답 10분)

   ※ 비대면심사*도 동일하게 진행

   * e-발주시스템(http://www.rfp.g2b.go.kr/)을 통한 비대면 심사로 진행할 수 있으며, 

비대면 심사 여부는 우수제품 지정 1차(기술)심사 일정 통보 시 안내

 о 회차별 신청기간 동안에만 신청이 가능하며, 최종 지정 결정까지 접수 

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 

변경될 수 있음

 о 신청서류 중 ‘반드시 제출’해야 하는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접수에서 

제외할 수 있음. 다만, ‘반드시 제출’해야 하는 서류가 아니거나 ‘반드시 

제출’해야 하는 서류를 일부 제출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

수 있으며, 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에서 제외(백지로 

제출한 경우 미제출로 간주)

 о  4회차 신청 시 적용 유의사항

   - 4회차 심사계획 연기에 따라, 당초 4회차 접수마감일 기준

(‘23. 9. 22.)에 참가자격이 유효했던 업체는 변경된 4회차 접수 

마감일 기준에 신청자격을 소급 인정

 

3 신청방법 및 제출방법  

□ 신청방법 : 온라인 접수

 о 신청기간 마감일까지 온라인 시스템에 최종 접수된 신청서*에 한해서 인정

    * “제출”버튼을 클릭하여 “업체신청완료”된 경우

   - 신청서 양식 : 조달청 홈페이지(www.pps.go.kr>조달업무>물품구매>우수

제품>서식자료)

 о 신청관련 문의처 : 종합쇼핑몰 지원센터

      (☏ 02-590-8832, 8834, 8835, 8836, 8838, 8839, 8840, 8841)

   - 신청서 미 접수에 대한 책임은 신청업체에게 있으니, 접수완료 

여부를 담당자에게 가급적 확인하시기 바람



□ 제출처 : 우수제품 지정신청 온라인 시스템 접수

 о 우수제품 지정신청 온라인 시스템 접속 방법

    조달청 홈페이지(www.pps.go.kr>조달업무>물품구매>우수제품>우수제품지정신청)

4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 

 о 「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<조달청고시 제2023-13호(2023. 6. 1.)>」에 

의하며, 접수기간 중 규정 개정 시에는 개정된 규정에 의함

  

5 우수제품 1차 기술심사 참고사항  

 о 1차 기술심사 시 별도의 PT 자료 없이 제출된 신청서류로만 발표 

및 심사 진행

 о 1차 기술심사에 참석하는 인원은 심사 당일 아래 각 서류를 제출

하여야 함(해당업체 소속 임․직원만 참석 가능)

   - 참석자 전원의 신분증 1부, 재직증명서 1부,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

명부 1부(심사 당일 기준 발급분)



 ※ 우수제품 1차 비대면심사 시 참고사항

  ▪ 참석자 전원의 재직증명서 1부,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를 심사 

전일까지 아래 담당자에 제출하여야 함(해당업체 소속 임․직원만 참석 가능)

    * 건설환경, 기계장치, 사무기기 분야 

      : 남민우(Tel. 042-724-7489 / Fax. 0505-489-2358)

     정보통신, 전기전자, 화학섬유, 지능정보, 과기의료 분야 

      : 조성관(Tel. 042-724-7461 / Fax. 0505-480-1643)

  ▪ 발표에 필요한 화상카메라, 마이크, 스피커(이어폰 또는 헤드셋) 준비

  ▪ e-발주시스템(www.rfp.g2b.go.kr)>제안평가>모의평가 메뉴에서 설치 

프로그램 (공통 필수설치) 설치

   * e-발주시스템 이용문의 : 042-724-6118, 6184, 6467, 6414

6 유의사항  

 о 해당 제품이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, 「독점

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부정한 

행위가 만연하거나 부당한 공동행위, 독과점적 시장구조, 불공정

거래행위 등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심각하여 

우수제품으로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신청 및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

 о 국가·지자체·공공기관 등이 사용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보안 

강화를 위해 “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”이 변경되어, TTA보안인증 

대상 제품을 신청하거나 구성품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추가서류 

제출이 필요할 수 있고, TTA보안인증을 득하지 못한 모델은 지정 

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(지침 확정 후 추후 공지) 



7 참고사항  

 о (사)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에서 수행해온 우수제품 위탁업무는 

2023. 6. 30.로 종료되었으나 우수제품 지정신청 등 기존 위탁

업무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오니 관심이 

있는 신청업체는 협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   문의처 : 본회(서울) 02-521-0014, 중부사무소(대전) 042-471-3006 

붙임: 성장유망제품 및 특허이외의 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관한 사항 1부.  끝.



붙임1  성장유망제품 및 특허이외의 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관한 사항

 성장유망제품  

  ➊ (대상제품) 4차산업혁명관련 8대 핵심선도산업분야*의 제품 등 

조달물자로 조달청장이 성장유망제품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제품

      * ①초연결지능화 ②스마트 공장 ③스마트팜, ④핀테크 및 블록체인 ⑤자율주행차

        ⑥스마트시티 ⑦에너지신산업 ⑧드론

【성장유망제품 대상】

순 번 분 야 성장 유망 제품 세부품명번호

1 드론 드론 2513189901

2

에너지신산업

초소형 승용전기차 2510150903

3 태양광발전장치 2611160701

4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(BIPV) 2611160702

5 지열히트펌프 4010180603

6
초연결지능화

3차원 프린터 2326150701

7 출입통제시스템 4617161901

8

스마트시티

무인교통감시장치 4617168501

9 빌딩자동제어장치 3912180101

10 주차제어장치 2410168901

11 보행자 자동인식신호기 4616152603

12

로봇

로봇용접기 2315320401

13 청소로봇 2315320701

14 산업용로봇 2315329801

15 소방로봇 4619167201

16 기타 성장유망제품으로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에서 결정한 신청제품

  ➋ (평가방법) 별도의 “성장유망제품 우수제품지정심사서”로 평가

    * 기존 기술·품질 평가 비율 5:5에서 6:4로 조정하고, 혁신성 평가 배점을 30점으로 확

대 및 3개의 세부 지표(신규성·탁월성·완성도)로 나누어 평가

     ※ 성장유망제품 대상 이외의 제품은 일반심사로 진행



특허이외의 기술*이 적용된 제품

  * 신제품(NEP), 신기술(NET), 연구개발제품, 혁신제품 등

  ➊ 수반되는 특허기술을 반영 및 평가받고자 하는 경우

    - 신청서(신청(모델)규격내역, 제품설명서, 구성대비표 등)에 해당 특허를 

명기하고 관련서류* 제출

      * 신청 시 : 특허증, 원부(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), 등록공보

        1차 심사통과 시 : 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정부조달우수제품 특허적용여부확인서

  ➋ 수반되는 특허기술을 미반영 및 참고자료로서만 활용할 경우

    - 해당 특허내용을 삭제(신청(모델)규격내역 미기재, 구성대비표 미제출 등) 

및 우수제품 신청시스템의 ‘기타사항’에 관련서류(특허증, 원부, 

등록공보) 제출
   

   ※ ➊관련특허를 지정심사에 반영하여 평가받을 경우 우수제품 지정 후 사후

관리(납품제품에 대한 특허적용, 특허 권리변동 등) 대상으로 인정되고, 

➋미반영된 특허는 비대상으로 인정


